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 - 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시․군 관할파출소 금지구역 지정 대상 금지구역

포항시

영일만파출소  화진, 월포, 칠포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포항파출소

 영일대, 송도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송도 잠제 방파제 주변해역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해상 
50M, 외측해상 100M, 방파제 
옆측으로 50M 이내의 해상

호미곶파출소  도구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구룡포파출소
 구룡포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신창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경주시 감포파출소

 오류, 나정, 봉길, 관성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월성원자력본부 주변해역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 경계
부표 내측 해역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22-22호)

    ※ 수상레저기구 출입통로 제외

     2. 기    간 : 당해연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단, 송도 잠제 방파제 및 월성원전 주변해역은 연중)

* 포항 7. 12. ~ 8. 24. 경주 7. 11. ~ 8. 17.

     3. 금지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스쿠터, 공기부양정, 수륙양용기구, 

수상스키, 파라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이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플라이보드, 패들보드,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4. 문 의 처 : 포항해양경찰서(☏ 054-750-2451)

     5.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5. 7. 8.

포 항 해 양 경 찰 서 장


